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7,854,695 29,335,641

일반회계 822,252,226 24,667,567

특별회계 155,602,469 4,668,074

공기업특별회계 81,309,417 2,439,2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430,612 1,212,91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878,805 1,226,364

기타특별회계 74,293,052 2,228,792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14,173,989 425,22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67,979 167,039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590,940 47,728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15 93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37,479,261 1,124,378

주택사업특별회계 2,727,138 81,8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74,445 125,233

기반시설특별회계 1,269,453 38,084

경영사업특별회계 211,857 6,356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2,602,435 78,073

주차장특별회계 4,492,440 134,77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311,29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


